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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울산공장 남녀임금 “차별적용”
동일 노동가치 호봉단계․액수 차이 확연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울산여성회 등 10개 지역 노동․여성단체는 10월23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효성 

울산공장이 남녀간 임금을 차별화하고 있어 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

다”고 발표했다.

10개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효성 울산공장은 남성 노동자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하고 있다”며 “5급 남성은 기능직, 5급 여성은 생산직으로 구분해 분리호봉을 적용하고 있는

데 호봉단계와 호봉액수의 차이가 확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의 대기업에서 1980년대에나 존재했던 남녀분리호봉이 제도화돼 있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은 충격”이라며 “남녀임금차별 금지규정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는 성별을 막론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명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효성의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원회의 엄중한 조

사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남녀임금차별이 시정되길 바란다”며 “효성은 직장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24>


